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6,672,569 8,300,177

일반회계 269,064,089 8,071,923

특별회계 7,608,480 228,254

기타특별회계 7,608,480 228,25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10,911 51,327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812,293 54,369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99,840 32,995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799,898 23,997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6,687 6,201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650,021 19,50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166,532 34,996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50,179 4,505

기반시설특별회계 12,119 364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89,777천 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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